
 

 

개호보험에 대해서  
고베시 개호보험과  

 
○ 65세 이상 이신 분들의 개호보험료  

65 세 이상 이신 분들의 보험료는,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2006년도~2008년도의 한 명의 연간 보험료는,  
 
 
 
 
 
 
 
 
 
 
 
 
 
 
 
 
 
 
 
 
 
 
 
 
※ 합계 소득금액이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공적 연금등 공제나 급여 소득 

공제등)와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40세~64세의 분들의 개호보험료  

가입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자 마다 산출한 계산방법으로 보험료를 결정）  

①  본인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 노령 복지 연금을 받고 
있고, 또한 그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28, 164엔（월평균 2, 347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경우  

28, 164엔（월평균 2, 347엔） 

42, 246엔（월평균 3, 521엔） 

세대 모두에게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만엔을 넘는 경우 

본인에게는 시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세대에 시민세가 부과되는 분이 있는 경우

56, 327엔（월평균 4, 694엔）  

본인에게 시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61, 960엔(월평균 5, 164엔)~ 
112, 654엔(월평균 9, 388엔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①  65세 이상 이신 분들 

입욕, 배설, 식사등 일상 생활 동작이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요개호 상태), 혹은, 

항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아도, 가사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요지원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40세~64세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  

노화에 의해 생기는 병(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증등의 16 종류의 특정 질병)에 따라서 

요개호 상태나 요지원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은 1할입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걸린 비용의 1 할이 이용자의 부담이 

됩니다. 다만,1개월의 이용자 부담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는, 구청에 신청하여, 초과된 

금액(고액 개호 서비스비)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마다 시민세의 과세 상황등에 따라, 15, 000엔~37, 200엔  
 
 
보험료의 체납에 주의해 주십시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호 서비스의 비용을 일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후일 구청에 
신청하면, 9할이 환불 됩니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불 되는 9할의 지불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체납 보험료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시에 미납 기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3 할이 됩니다. 또한, 3 할이 된 
기간중은,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이나 식비·거주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우선 요개호(要介護)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요개호 인정의 신청 
「에가오 노 마도구치」나「안신 스코야카 센터」에, 신청서나 신청수속등을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②  인정 조사 
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사원이 가택이나 입원처를 방문해, 몸상태 등 전국 
공통인 82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③ 주치의 의견서  
다니고 계시는 병원 의사에게, 의견서를 작성 받습니다. （고베가 의뢰합니다）  
④ 개호 인정 심사회  
전문가에 의한 심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가를 심사·판정합니다.  
⑤ 인정·결과 통지  
개호 인정 심사회의 판정 결과를, 신청자 본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⑥ 개호 서비스의 이용 
「에가오 노 마도구치」등에 의뢰하여,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의 이용 조정이나 예약등을 
부탁합니다. 
 
 

● 개호보험 제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구조, 수속, 에가오 노 마도구치의 정보 등)   

고베시 개호보험 텔레폰 센터(일본어) 전화 322－6228  

 

● 인정 조사등을 할 때에, 통역 자원봉사자 파견을 받으시려면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친족등의 원조가 없는 분)  

파견 단체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전화 612－24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